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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 사회복지 스 분야의 양 ·질  장에 라 스 공  주체인 사회복지

시  종사자 등의   지속 인 고용이 향후 사회복지 스 분야의 

장에 있어 본질 인 요인 로 인식 고 있

◯ 그럼에도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처우에 하여는 뚜 한 개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며, 여 히 다 과 같  이 지 고 있는 실 임 

   - 낮  보   / 열악한 근  환경 / 과 한 업  부담 / 인격  침해

◯ 이러한 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사 가 하 는 한편 

종사자들의 잦  이직 등 부작용 로 생하고 있

◯ 근본 로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요자 면에  스 

질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 며 결과 로 인 복지 스의 질  

하락  할  있다는 에  면 한 분  통하여 시 히 개 어야 할 

임

2. 연구의 목표

◯ 민  6  원시 지 부에  실시한 처우개  책  뒤돌아보고 그 과를 

평가하는 한편, 곧 꾸 질 민  7  원시 사회복지 책 립  하여 처우

개  책  언하는 것  목표함

◯ 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처우개  하여 법 도  보장 체계를 검토

하고 개  도출하는 한편 향후 지속 인 안  언하고자 함

3. 연구의 방법

◯ 2차 자료  헌조사 : 연구 행  해 존 통계 자료 등 2차 자료, 행연

구 등 존 자료를 활용함

◯ 입법론  연구 : 연구를 행함에 있어 법 도  보장 체계를 타 타 지자체

 하여 개 사항  도출하고, 향후 법 도 를 한 입법론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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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가 의견  : 장 실 자들  상 로 FGI를 실시하여 원시 

책추진의 과 분   도 개  도출

Ⅱ. 민  6  수원시  추진 과 과

◯ 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상 집단면  실시한 결과 로 원시

의 처우 개  책 집행에 하여 만족감  나타내었

◯ 특히 건강검진  지 과 해 는 실질 로 검진  통하여 조 에 질병  

진단하고 치료한 사 가 있는 등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

구 분 내   용

1. 처우개선비 지원 기  

마련

• 당 지원의 기본 인 취지에는 공감함

• 당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효과에 하여 공감함

2. 건강검진비 증액

• 원시의 특유한 책으로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고 있으며, 극 인 만족 의사를 표명

• 실제로 건강검진비를 혜 받고 시행한 검진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사례가 있음

3. 상해보험비 지원

• 상해보험비 지원을 통하여 기  부담이 경감한다는데 공감

•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시설 재 에 

실질 인 도움이 고 있는 것으로 평가

4. 보 교육비 지원

• 보  교육비 지원으로 보다 극 으로 보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등 책 집행의 효과에 공감함

• 교육비 지원으로 으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는데 공감함

5. 해외 연  실시

• 연 를 다녀온 종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특히 해외연  실시  사  교육이나 해외 연  후 이를 탕

으로 이루어지는 스터  모임 등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에 매우 

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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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사 등  처우  지 향상에 한 조례」 개

1. 종합계획 립

◯ 지속 이고 계획 인 처우개 사업  하여 지 자치단체에 로 종합

계획 립 의 를 부과할 요가 있

◯ 원시 조 개  통하여 4  주 로 종합계획 립 의 를 규 할 것  

언함

행조례 개 안

제6조(종합계획의 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종합계획을 

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종합계획의 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4년마다 종합계

획을 립하여야 한다.

② ( 행과 같음)

2. 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종사자 처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 로 실태 개  한 인 

자료로 활용 어야 에도 불구하고 임의  실시규 로 실태조사가 만하

게 이루어진다는 지 이 있

◯ 이에 실태조사를 4 마다 의 로 실시하도록 원시 조 를 개 할 것  

언함

행조례 개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  사회복지

사 등을 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4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 행과 같음)

③ ( 행과 같음)

3. 처우개선 원회

◯ 실질 인 처우개 사업  하여 원시 원회에 한 조 를 개 할 것  

언함

◯ 원회 구 에 한 규  신  / 원회 심의 사항의 자 한 규  / 상시 인 

업 를 한 간사 임명규  신  / 회의 소집에 한 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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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례 개 안

제9조( 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종합계획 립  시행에 한 사항

2. 실태조사에 한 사항

3. 처우 개선 등 사업에 한 사항

4. 그 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  향상

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사항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⑥ 신설 

제9조( 원회 설치) ① ( 행과 같음)

② 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종합계획 립  시행에 한 사항

2. 실태조사에 한 사항

3. 각 시설유 별  종사자 배치 기  립에 

한 사항

4. 종사자 처우개선을 한 구체 인 책 개발  

처우 침해 사례 발굴에 한 사항

5. 처우개선 책의 실제 용 상황  문제 에 

한 모니터링에 한 사항

6. 종사자 인권  권리 침해 사례 감독, 상담  

모니터링 등에 한 사항

7. 그 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  향상

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사항

③ 원회의 원장은 시장이 며, 원장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④ 원은 시 계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 계 인사, 련 문가 등으

로 구성한다.

⑤ 원회는 기회의로 분기 별 1회씩 개최하며. 

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있다. 

⑥ 원회의 효율  운 을 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Ⅳ. 수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 개  한 책 언

1. 경기도 단일임 체계(안)의 용

◯ 재 경 도 단일임 체계(안)의 도  틀이 어느 도 안 고 있는 , 이

를 극 용하여 경 도 내의 통일 인 임 체계 용  실 하는 한편, 원

시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처우를 개 할 요가 있

◯ 그러나 경 도 내 시 의 치  운 의 1차  주체는 시·군이며, 경 도의 행

 권한과 재  이 한 이라는 에  원시의 극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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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를 하여 원시는 도 립과  면 히 모니 링하고 시의 입

장  극 로 하여야 하며, 시 차원에  재 소요를 히 추계하는 

한편  범 를 극 하  한 책  마 할 요가 있

◯ 특히 원시 내의 국고지원시   소규모시 과 원시 조 에 의하여 치

 시 에 한 용이   있는 가능 이 있는 만큼 이에 하여 원

시 자체 인 지원 계획  립할 요가 있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안 보장 체계 

○ 사회복지시  종사자가 근 환경에  상시 인 험과 클라이언트의 폭 에 

노출 어 있다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인 고 있 며, 사회복지사의 안

과 질 높  사회복지 스 공  하여 엇보다도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  보장하는 도  개 이 시 하다고 단

○ 이에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  담보하  하여 「사회복지사법」  개

하여 근거규  마 할 요가 있 나 법개 의 실 인 어 움  고 한다

면 원시가 조   또는 지침  통하여 인 도  를 마

할 요가 있

○ 안  마  하여 진국의 규범  조사·연구하여 모델로 삼  요가 

있 ( , 미국 연 법률/ OSHA  NASW의 가이드라인 등)

3. 원시 체인력지원 사업 도입

○ 보건복지부  도의 체인 지원사업에  소외   있는 내 사회복지시  

지원  하여 도 지원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회  업 약  체결하고 지

원 사업  할 요 이 있

○ 원시 체인 사업  ‘10인 이하 사회복지시 ’에 하여 최우  지원  

하는 것이 람직함

4. 복지포인트의 지  제도 도입

○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하여 매  일 액의 맞춤  복지포인

트를 지 할 요가 있

○ 소요 산  추 하  하여 원시 복지시  종사자들의 경   에 

한 한 황조사가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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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소요 는 만큼 면 한 사 조사가 요하며, 도 에 지 는 포

인트가 소소하 라도 인 지  통하여 지  를 한  마 하

는 것이 요하다고 단

5. 장기근속자 휴가 제도의 도입

○ 장 근속자에 한 특별 가 도를 통한 식  재충  회 부여

○ 가실시 법

- 효과 극 를 해 연가  연계 사용 가능 / 시 의 업 공  지하  

하여 분 별 장 근속 가 계획  작 하고 체인  입 계획 립 / 

단, 특별한 사 가 있는 경우 외 로 가 실시 허용

○ 체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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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 사회복지 스의 양 ·질  증  

- 사회 과 함께 사회복지 스의 사회  요 에 한 범 한 공감

가 어 스 공의 양 ·질  장이 목할만한 에  이

루어

- 나아가 사회복지 스 분야의 다양 · 분 가 이루어  맞춤  복지

스가 공 는 등 내용  면에 의 개 이 이루어  

○ 사회복지 스 주체인 업무 종사자의 처우 개 의 체

- 사회복지 스 분야의 양 ·질  장에 라 스 공  주체인 사회

복지시  종사자 등의   지속 인 고용이 향후 사회복지 스 

분야의 장에 있어 본질 인 요인 로 인식 고 있

- 그럼에도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처우에 하여는 뚜 한 개 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 며, 여 히 다 과 같  이 지 고 있는 실 임

 

• 낮은 보  • 열악한 근무 환경

• 과다한 업무 부담 • 인격  침해    

- 이러한 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사 가 하 는 

한편 종사자들의 잦  이직 등 부작용 로 생하고 있

- 근본 로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요자 면에  

스 질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 며 결과 로 인 복

지 스의 질  하락  할  있다는 에  면 한 분  통하

여 시 히 개 어야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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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부의 책추진

- 앙 부 차원의 책 인 노  뿐 아니라 존의 사회복지시 과 종사

자에 한 실태 조사  처우 개  연구는 앙 부  역자치단체

를 상 로 하거나 학 인 연구가 부분이었  에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실질 인 처우를 개 하  한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

이 꾸 히  었

- 앙 부나 역지 자치단체 의 연구가 주를 이룸에 라 지

자치단체 실 에 부합하는 실효  있는 안이 도출 는데 한계  

노출하고 있다고 평가

시   기 내   용

참여 부

∙ 2004년 11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2004년~2008년」에서 

사회복지 이력에 한 제도 비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해 종사자 보 의 단계  인상을 제시

∙ 2005년 보건복지부 연도별 보  인상 기 안(생활시설 기본  

기 )을 권고하는 것으로 구체화됨

∙ 실제 지방의 사회복지 장에서 실행 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

는 등 참여 부의 처우개선 방안은 소극 인 책으로 평가됨

(원명순, 2009)

이명  부

∙ 100  국 과제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포함시킴

∙ 종사자의 여체계 개선안을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앙 부 지원, 여체계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 같은 구체 인 방안들이 실 지 못함

∙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  향상을 한 법률」이 

제 ·공포 어 처우개선을 한 법  기  마련

근혜 부

∙ 「복지 일자리 확충  처우 개선」을 국 과제로 채택

∙ 민간·공공 사회복지 인력 확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제시한  있음

표 1. 중앙정부의 사회복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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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의 책추진

∙ 원시는 2011  연구용역  탕 로 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

개  책  추진한  있

∙ 원시는 2014  원시지역사회보장 의체에  안한「 원시 사회

복지시  종사자 처우개  안–민  5  과  향후 안  심

로-」  통하여 민  6  간 동안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 개  

한 다양한 책  행하

2. 연구의 목

○ 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개  책 추진 과 분

∙ 원시는 2011  연구용역  탕 로 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

우 개  한 실질 인 집행  추진해   있 며, 2014  원시

지역사회보장 의체는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개 안  골자로 하

는 책 언  한  있

∙ 이에 민  6  원시 지 부에  실시한 처우개  책  뒤돌아보

고 그 과를 평가하는 한편, 곧 꾸 질 민  7  원시 사회복지 책 

립  하여 처우개  책  언하는 것  목표함

○ 개 안 도출

∙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개 의 공감 가 었 며, 단일임 체계 

도입  타 도 개 에 한 논의도 하여 여러 가지 면에  

도  개 이 시도 고 있 며, 어느 도 가시 인 과가 소개 고 있는 

실 임

∙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  어 자치단체의 독자 인 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 로 보이나, 앙 부  경 도의 책 립과 에 

극 인 참여하는 한편, 책 립 과  면 히 추 ·검토하여 책추진  

한 만 의 가 요할 것 로 보임

∙ 이에 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처우개  하여 법 도  보장 

체계를 검토하고 개  도출하는 한편 향후 지속 인 안  

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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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 2차 자료  문헌조사

∙ 연구 행  해 존 통계 자료 등 2차 자료, 행연구 등 존 자료를 

활용함

○ 입법론  연구

∙ 연구를 행함에 있어 법 도  보장 체계를 타 타 지자체  하여 

개 사항  도출하고, 향후 법 도 를 한 입법론  시함

○ 장 문가 의견 

∙ 이 연구에  원시의 책 추진 과   과를 분 ·평가하  해 시청 

담당자들  상 로 면  실시하고, 객  분   평가를 해 사회

복지 장 실 자들  상 로 FGI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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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  6  수원시  추진과 과 과

1. 2014년 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제안

○ 개요 : 2014  원시지역사회보장 의체는 민  5  원시의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처우개  책추진 과를 평가하고 향후 책 언  담  

「 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개  안 – 민  5  과  

향후 안  심 로 - 」라는 목 로 책 안 를 간

하고, 새로운 책의 모색 로 다 과 같  사항  언하

○ 조  개  통한 도  

∙ 처우개  한 조사 주 의 명

∙ 처우개 원회(가칭)의 치 명

∙ 처우개 원회의 업 장  조항 신

∙ 실태조사에 한 규  신

∙ 종합계획 립에 한 자 한 사항 신

○ 상해 공  가입  지원

∙ 남시의 사 를 모델로 상해 공  가입  지원 법 모색

∙ 보건복지부가 “2015  사회복지  평가지표  공청회”에  평가지표 

항목에 직원에 한 상해보험(공 ) 가입여부를 추가하는 등 이에 한 

극 인 논의 요구

○ 공 원  직  에 한 논의

∙ 법률상 처우 개  이 사회복지 담 공 원  로 논의 고 있는 

, 향후 실질 인 개  논의를 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 원  직  

에 한 논의 요  역

∙ 울복지재단(2013)의 연구에   직   이후 공 원 여체계  

사한 태로 용하는 것이 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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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   인 지원에 한 논의

∙ 탁법인 변경시 고용승계  사항  강 , 탁자 변경 후 고용불

안  생시 법인에 한 재, 사회복지사 인    강  등이 

요하며, 특히 아동생활시 에  같이 사업 지침상 시  인  

조차 고 있지 못한  강 하게 시 어야 한다는 의견 시

2. 원시의 책추진 성과

1) 원시의 책추진 과

가. 사업개요

○ 사업 간 : 2015 ~ 2018

○ 원시 책  원시 보조 (인건  등)  지원 는 사회복지시 ( )

   종사자를 상 로 하며 그 황  아래  같

구분 계 사  회
복지과

여  성
책과

노  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  육
아동과

복지허
화추진단

교   육
청소년과

장안구
보건소

시설 171 15 10 17 41 71 2 2 13

종사자 1,322 221 59 283 413 278 12 18 38

표 2. 정책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기준 `18.03.15)

○ 원시는 처우개  사업 로 2014 부  2018  1분 지 국  약 11억,

   도  약 10억. 시  약 140억  집행하

구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이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계획

계 16,830 3,461 3,461 4,430 3,932 4,907 4,492 4,945 4,945 4,997 1,245 5,071

국비 1,188 151 151 266 266 383 383 388 388 394 98 399

도비 1,050 234 234 211 212 301 301 303 303 305 76 310

시비 14,592 3,076 3,076 3,953 3,454 4,223 3,808 4,254 4,254 4,298 1,071 4,362

민간

자본

표 3. 예산 투자 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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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는 과지표를 ‘종사자 처우개  로 스 과 민주  보

장  한 구축’로 하고 연도별 과지표 달  아래  같이 조사

하

성 과 지 표 단
연도별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사자 처우개선 확 로 

서비스 문성과 민주성 보장을 

한 기 구축

진도율

(%)
- 50 90 100 100

표 4. 연도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나. 과지별표 추진 황(2018.1 분  )

○ 과지표 : 종사자 처우개  로 스 과 민주  보장  한

              구축

○ 민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  종합계획 립 : 2015.07.31.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   지 향상에 한 조  일부개  : 2016.06.14.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   인권향상 토론회 개최 : 2016.06.10.

○ 여 지원  개  : 시간외 당  마  

○ 처우개  지원  마  

내용

• 여 지원 기  개선 : 시간외 당 기  마련 / 처우개선비 지원 기  마련 

• 특 근무 당(10년미만 10만원, 10년이상 15만원),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청소년 쉼터 처우개선비 5만원(2018년 신설) 추가지원

• 건강검진비 증액(15년 20만원→ 16년 30만원) 

○ 사회복지시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내용

• 지원 상 : 신고(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업무  일상 생활  발생할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보상

           (1인당 2만원의 보험료  1만원 지원)

• 지원규모 : 총 계 4,014명 (2016년~2017년 2,717명) / 2018년 1,2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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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 의 사회복지사, 보  지원

내용

• 지원 상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에 하여 직무능력유지  향상을 한 교육을 실시 

            (1인당 교육비 48,000  원을 교육기 으로 지 )

• 지원규모 : 총 계 3,324명(2016년~2017년 2,275명) / 2018년 1,049명

○ 사회복지시  종사자 역량강   지원

내용

• 지원 상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원내용 : 역량강화 교육 실시(교육횟  연4회)

• 지원규모 : 630명(2014년~ 재)

○ 사회복지시  종사자 한마  워크  실시

내용

• 지원 상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원내용 : 역량강화  힐링의 시간 제공

• 지원규모 : 630명(2014년~ 재)

○ 사회복지 사  경진 회 실시

내용

• 지원 상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원내용 : 사회복지 사례경진을 통한 역량강화  송년의 자리마련, 

            유공자 표창을 통한 자 심 고취

• 지원규모 : 1,250명(2014년~ 재) / 유공자표창 : 75명(2014년~ 재)

○ 사회복지시  모범 종사자 해외 연 (벤치마킹) 실시

내용

• 지원 상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원내용 : 국외 복지 선진지 견학  사기진작과 자 심 고취

• 지원규모 : 85명(2014년~ 재) / 유공자표창 : 75명(2014년~ 재)

○ 타

• 원시 식품등 부활   지원에 한 조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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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시의 책추진 과 평가

가. 사회복지시  종사자 상 집단면  실시

구 분 내   용

목 원시 책집행 성과 평가  처우개선에 한 장의 의견 렴

일 시 2018년 4월 20일, 10:00 – 12:00, 15:00 – 17:00 

장 소 원시지역사회보장 의체 회의실

 상 원시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11명)

표 5. 종사자 집단면접 개요 

나. 책 과에 한 평가

○ 로 원시의 처우 개  책 집행에 하여 만족감  나타내었

○ 특히 건강검진  지 과 해 는 실질 로 검진  통하여 조 에 질병  

진단하고 치료한 사 가 있는 등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

○ 아래는 개별 책에 한 평가 내용  요약한 것임

구 분 내   용

1. 처우개선비 지원 

   기  마련

• 당 지원의 기본 인 취지에는 공감함

• 당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효과에 하여 공감함

2. 건강검진비 증액

• 원시의 특유한 책으로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고 있으며, 극 인 만족 의사를 표명

• 실제로 건강검진비를 혜 받고 시행한 검진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사례가 있음

3. 상해보험비 지원

• 상해보험비 지원을 통하여 기  부담이 경감한다는데 공감

•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시설 재 에 실

질 인 도움이 고 있는 것으로 평가

4. 보 교육비 지원

• 보  교육비 지원으로 보다 극 으로 보 교육에 참여하는 동

기를 유발하는 등 책 집행의 효과에 공감함

• 교육비 지원으로 으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

다는데 공감함

5. 해외 연  실시

• 연 를 다녀온 종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특히 해외연  실시  사  교육이나 해외 연  후 이를 탕으

로 이루어지는 스터  모임 등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에 매우 

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6. 수원시 처우 개선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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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의견

○ 개별 책집행과 하여 일부 종사자가 지원에  는 경우가 생

하고 있 므로, 이에 한 책이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 건강검진 의 경우 활용도를 높이  하여 건강검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있도록 하는 안( , 종, 치료  등)이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 보 과 해 는 경 도 외의 지역에  이루어지는 로그램  

택하여 에 참여할  있도록 하는 것이 요자의 입장에  효과

가 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

 

3. 우 사례 분석 (1) : 2018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 인건  인상

○ 용시  : 종사자 인건 를 울시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시 (국고사업 외)

○ 상 하후 임 구조 개  해 직  간 차등 용

∙ 상 직(1-3 ) : 3.5%~4.2%

∙ 하 직(4-7 ) : 3.0%~4.5%

○ 2016 부  추진  당체계 간소  추진 료

∙ 말 당 연 200% 본 로 당간소  료

∙ 가족 당  둘째 자 당 인상분 (월 40천원 추가지원)

2) 국 보조 환시  보

○ 지원 상 : 2005  지  이양  시   2015  국 보조로 환  

             양로시 , 장애인거주시 , 신요양시  3종 시  55개소

○ 보 내용 : 울시 지원 과의 차액 일부 보

∙ 2017  차액보 액의 4.28% 인상률 , 추가 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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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 ·통합  책 추진

가. 경 인 범  

○ 부사  이상(장 , 사 , 군간부 후보생 등 포함)의 군 경  인

○ 보건복지부 공통 경 범 외 3개 경   인

∙ 여가부 장 의 허가를 특한 사단, 재단법인 근 경

∙ 건강가 지원  근 경

∙ 지자체 조 로 립한 시 경

나. 맞춤  복지포인트 도 추진

○ 상 :  사회복지시  규직 종사자 (  1,600여개소, 1만 3천여명)

      ※ 계약직, 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  자체 용부담 로 지원 권고

∙ 지원  : 10  미만 연 150 포인트/10  이상 연 200 포인트

∙ 사용 간 : 2018.1.1. ~ 11.30

∙ 사용 법 : 지원 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  택 사용 후 에 

환  요청

다. 장 근속 가 도 운

○ 상자 : 5  이상 장 근속자

○ 가일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 5일 10일 10일 10일

라. 체인  지원

○ 사업 간 : 2018.1 ~ 2018.12

○ 지원 상 :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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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법

∙ ( 울시) 장 근속 가  단체연  참가 등의 경우 체인  지원

∙ (복지부) 생활시  돌 종사자의 연차 가, 보 , 경·조사시 체인

지원

마. 사회복지시  종사자 단체연  지원

○ 행 간 : 울시사회복지사 회

○ 사업 간 : 2018.1~2018.12

○ 지원 상

∙  사회복지시  종사자 700여명(20명 이내 구 )

∙ 하 직  실 직원 우

. 사회복지시  종사자 채용 표 이 (안) 사용(권고)

∙ 추진근거 :「평등한 회·공 한 과  한 라인드 채용 추진 안」

∙ 권고목  : 사회복지시  종사자 라인드 채용 착

4. 우 사례 분석 (2) : 2018년 부산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결 사항

1) 부산시 20개  사회복지시  단일임 체계 마

○ 내용 : 보건복지부 인거 가이드라인 100% 

○ 상 : 시 지원시  354개소 2,782명

2) 장 근속 가 시행

○ 상 : 부산시( 체) 사회복지시  종사자   충족자

∙ 시 보조 시  354개소 2,782명

∙ 국시 매칭시  486개소 4,726명

○ 가일  :  소속시  재직 간

∙ 동일법인 내 인사 로 인한 시 별 재직 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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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 5일 10일 10일 10일

3) 2018  가족 당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용

기존 가이드라인 기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배우자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배우자 40,000원

• 둘째자녀 60,000원

• 셋째이후 자녀 100,000원

4) 사회복지시   종사자 신건강프로그램 지원 

○ 부산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신건강 로그램 이용 ( )

5) 부산시 사회복지시  체인 지원사업  운

○ 목  : 연월차, 경조사 등 단  결원 생에 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  

체인 지원  이용  출산, 장 병가 등  지원하  한 체 

인 지원사업  운

○ 산 : 477 만원(국  236 만원, 시  241 만원)

○ 내용

∙ 단 견 : 국시  시 의 사회복지사  부산시 시  장단  업  공

시 인  견 운

∙ 출산/병가 : 체인  견  해당 시  견 지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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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사 등  처우  지 향상에 한 조례」  개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  향상을 한 법률」상 규율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  향상  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2012 부  시행 었 며, “사회복지사 등에 한 처우를 개 하고 신분보

장  강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 를 향상하도록 함 로써 사회복지 증

진에 이 지하는 것  목 ” 로 함

○ 사회복지법의 시행  하여 동법 시행 이 어 2014  12월 9일부  

시행 고 있 며, 사회복지사 법 의 체계는 아래  같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1조  목

제2조  의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지

제4조의3  회원의 자격

제5조  조직 등

제6조  사업

제7조  재원

제8조  산과 결산, 비 의 립 등

제9조  행 조치 등

제10조 과태료

제1조  목

제2조  사회복지법인 등

제3조  보   지 실태 등의 조사

제4조  보 에 한 권고기

제5조  

제6조  회원의 자격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  의원

제9조  의원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임원의 

제12조 임원의 선출  임기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4조 직원의 임면

제15조 비 의 립

제16조 순이익 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

표 7. 사회복지사법령 체계 

○ 특히 사회복지법 3조  동법 시행  3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   

지 향상  하여 국가  지 자치단체에 일 한 의 를 부담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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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사회복지법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

진함과 아울러 그 지  향상을 하여 극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 가 사회복지 담공무원의 

보 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 과 련된 법·부당 행  

 그 의 비리 사실 등을 계 행 기 과 사기 에 신고하는 

행 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3조

① 보건복지부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

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계 공공기  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계 공공기  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상,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 이 한다.

표 8. 사회복지사법령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사회복지사법  동법 시행 에 라 사회복지시  종사자등의 처우 개  

 지  향상  하여 국가  지 자치단체는 아래  같  의 를 부담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 향상을 하여 극 으로 노력할 의무

• 사회복지사 등의 보 를 사회복지 담공무원의 보 으로 향상하도록 노력할 의무

•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3년마다 조사할 의무  

○ 또한 사회복지사법 시행  4조에 는 보건복지부 장 이 실태조사 결과에 

라 사회복지 담공 원의 보 과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

에 하여 권고  할  있다는  규 하고, 이에 라 보건복지

부장  매  ‘사회복지시  종사자 가이드라인’  작 하고 지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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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법  실상 ‘한국사회복지공 회’에 한 규 에 집 하고 있 며, 

실 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 에 하여는 강의 규 만  어, 

규  내용에 있어 미흡함  지 할  있

○ 이에 라 동법과 시행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체  어야 하며, 실 로 

많  지 자치단체가 동법  구체 한 자치법규를 마 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 임

2.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분석

○ 재 사회복지사법의 구체  규  하여 국 181개의 역  자치

단체가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

○ 부분의 조 는 다 과 같  규  내용 로 구

  

• 목 • 의 • 타 조례 계 • 책무

• 계획 립 • 실태조사 • 지원사업 • 신분보장

• 처우개선 원회 • 포상

○ 규 내용  사회복지사법과 시행  구체 한 것 로 동소이하지만, 아래

에 는 특히 경 도, 원시, 울특별시  울특별시 양천구의 조 를 심

로 규 상의 차이 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분 함

○ 조 의 체계 

• 지 자치단체 조 는 사회복지사법에  규 한 규 내용  구체  한 

것 로 각 지 자치단체별로 뚜 한 차별 이 나타나지는 않 며, 체계 

또한 사하게 구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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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1조 목

제2조 의

제3조 용 상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계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6조 종합계획의 립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 시행규칙

제1조 목

제2조 의

제3조 용 상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계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의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   

         인권 증진

제6조 종합계획의 립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9조 원회 설치

제10조 포상

제11조 회의 당 등

제12조 시행규칙

제1조 목

제2조 의

제3조 용 상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사회복지사등   

      책자문 원회

제6조 사회복지사등의 

      신분보장

제7조 종합계획의 립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1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계

제11조 시행규칙

제1조 목

제2조 의

제3조 용 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계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계획의 립

제7조 지원사업 등

제8조 보   지   

       실태 등의 조사

제9조 신분보장

제10조 포상

제11조 시행규칙

표 9. 지방자치단체 조례 체계 비교 

○ 종합계획의 립

• 상 지 자치단체의 조 는 모  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  

립할 의 를 부과하고 있 며, 그 내용 로 보 의 연차  개

계획  포함하여 처우개 , 지 향상  근 여건 개  계획 립  포함

하고 있

• 그러나 종합계획의 립의 에 하여 규  내용  달리하고 있

• 경 도  울특별시의 경우 인 계획 립  하여 계획 립 시

를 ‘3 마다’라고 하고 있

• 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에는 4 마다 계획  립하나, 이를 사회복지

사업법상 지역사업복지계획에 포함하여 립·시행하도록 하고 있

• 원시의 경우에는 인 계획 립  한 간에 한 규  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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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내용

법령 내용없음

경기도

(제6조)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3년마다 종합계

획을 립하여야 한다.

원시

(제6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종합계획을 립하

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제7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  향상을 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립 하여야 한다

서울시 

양천구

(제6조)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4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지 향상 계획을 립하 , 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

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립·시행해야 한다.

표 10. 종합계획 수립 관련 규정 비교 

○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법 3조 3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3 마다 조사를 실시할 의 를 보건복지부장 과 지 자

치단체 장에게 부담하고 있

• 조사 상 지 자치단체 조 에는 모  ‘실태조사’에 한 규  포함

하고 있 나, 규  내용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 울특별시  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주 를 ‘3 마다’

라고 해 인 조사 실시 의 를 규 하고 있

• 경 도  원시의 경우에는 ‘종합계획  립할  요한 경우에’라고 

하여 실태조사를 임의 로 실시할  있도록 규 하고 있

규율 내용

사회복지사법

(제3조)

③ 보건복지부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경기도

(제7조)

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  사회     

복지사 등에 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시

(제7조)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  사회     

복지사 등을 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제8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하여 3년마다 기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시 양천구

(제8조)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표 11. 실태조사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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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 원회

• 지 자치단체의 조 가 실효 로 집행  하여 처우개 원회를 

치하고 상시 인 활동  보장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여짐

• 조사 상 조  에는 울특별시  원시가 원회 치 규  

고 있

• 경 도  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원회 치 규  고 있지 않

규율 내용

사회복지사법 규 없음

경기도 규 없음

원시

(제9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 향상 련 시책을 자문하기 

하여 원시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 원회(이하“ 원회”라 한다)를 둘  있다.

② 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종합계획 립  시행에 한 사항

2. 실태조사에 한 사항

3. 처우 개선 등 사업에 한 사항

4. 그 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  향상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 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6.06.14〉

서울특별시

(제5조)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 향상 시책에 한 다음 각 호의 자

문을 하여 사회복지사등 책자문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둘  있다.

1. 보 에 한 사항

2. 종합계획 립에 한 사항

3. 실태조사에 한 사항

4. 처우개선 등 사업에 한 사항

5. 그 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사항

② 원회는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은 시 계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 계 

인사, 련 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원에게는 산의 범  에서 당 등을 지 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원이 그 소  업무와 직  련 어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  2017.1.5.>

⑤ 그 에 원회의 구성  운 에 한 세부 인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서울시 

양천구
규 없음

표 12.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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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 조례 개선방안

○ 종합계획 립

• 지속 이고 계획 인 처우개 사업  하여 지 자치단체에 로 

종합계획 립 의 를 부과할 요가 있

• 사회복지법에 는 종합계획 립 의 를 부과하고 있지 않 나, 실질 인 

사업주체가   있는 지 자치단체에 인 종합계획 립의 를 

부과해 통일 이고 상시 인 처우개 사업  할 요가 있  

• 원시 조 개  통하여 4  주 로 종합계획 립 의 를 규 할 

것  언함

행조례 개 안

제6조(종합계획의 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종합계획을 립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종합계획의 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4년마다 종합계

획을 립하여야 한다.

② ( 행과 같음)

기 자치단체 유사 입법례

성남시
제8조(종합계획의 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립하여야 한다.

명시
제7조(종합계획의 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립 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 사회복지법 3조 3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

에 하여 3 마다 조사를 실시할 의 를 보건복지부장 과 지 자치

단체 장에 부과하고 있

• 경 도  원시 조 는 ‘종합계획  립할  요한 경우’에 실태조

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의  실시를 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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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는 종사자 처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 로 실태 개  한 

인 자료로 활용 어야 에도 불구하고 임의  실시규 로 실

태조사가 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지 이 있

• 이에 실태조사를 4 마다 의 로 실시하도록 원시 조 를 개

할 것  언함

행조례 개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  사회복

지사 등을 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4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 행과 같음)

③ ( 행과 같음)

기 자치단체 유사 입법례

화성시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   지 실태 

등에 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 성동구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하

여 3년마다 기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처우개 원회

• 원시는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 원회’에 한 규  고 있 나, 

구 에 한 명 의 규  고 있지 않

• 원시 원회는 실질 인 원회 운  한 간사직 임명에 한 규

 결하고 있

• 실질 인 처우개 사업  하여 원시 원회에 한 조 를 개 할 

것  언함

   - 원회 구 에 한 규  신

   - 원회 심의 사항의 자 한 규

   - 상시 인 업 를 한 간사 임명규  신

   - 회의 소집에 한 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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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례 개 안

제9조( 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종합계획 립  시행에 한 사항

2. 실태조사에 한 사항

3. 처우 개선 등 사업에 한 사항

4. 그 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  향상

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사항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⑥ 신설 

제9조( 원회 설치) ① ( 행과 같음)

② 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종합계획 립  시행에 한 사항

2. 실태조사에 한 사항

3. 각 시설유 별  종사자 배치 기  립에 

한 사항

4. 종사자 처우개선을 한 구체 인 책 개발  

처우 침해 사례 발굴에 한 사항

5. 처우개선 책의 실제 용 상황  문제 에 

한 모니터링에 한 사항

6. 종사자 인권  권리 침해 사례 감독, 상담  

모니터링 등에 한 사항

7. 그 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  향상

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사항

③ 원회의 원장은 시장이 며, 원장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④ 원은 시 계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 계 인사, 련 문가 등으

로 구성한다.

⑤ 원회는 기회의로 분기 별 1회씩 개최하며. 

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있다. 

⑥ 원회의 효율  운 을 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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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원시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 개  한 책 언

1. 보 체계의 개선

1) 보 체계의 분

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법 시행 」 4조는 “보건복지부장  실태조사 결과에 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 과「사회복지사법」 14조에 른 사회복지 

담공 원의 보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 에 한 권고

 할  있다”라고 함

○ 이에 라 보건복지부장  ‘2018  사회복지시  종사자 인건  가이드

라인’  권고  시하고 있  

○ 직  사회복지직 5개 직 , 의료, 사   능직  4개 직 로 구별

○ 직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 직  리직 등 로 구별

○ 시  생활시 과 이용시 로 구분하여  시

○ 가이드라인  시  개별법 이 한 종사자 치 에 의해 사회복지

시 에 근 하고 있는 자의 인건 를 보조하  한 로 종사자 직 를 

다 과 같이 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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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8년 복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위분류 예시

○ 2018  보건복지부 인건 가이드라인에 는 시 분류로 이용시 과 생활

시  구분하고, 직 분류로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 직  리직 등 로 

구별하여  7개의 임 이  시·권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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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임금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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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특별시 보 체계

○ 울특별시는 2011 부  사회복지시  종사자 처우개  한 본격 인 

연구를 시작하여, 2014  종사자 단일 여  마 하 고, 단계  시

행  통하여 실시하고 있

○ 울시 시 종사자  공 원간 직  

○ 울시는 종사자 규모(10인 )  종사자  로  7단계의 

직  하

공무원 

비교

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 ․직 비교직  설  기

직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 3

장, 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 4 리

선임

생활

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신보건 문요원 등

생활

지도원
-

9
(96%) 6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 리인, 사무원 

운 기사 
리인 -

9
(93%) 7

생활보조원, 취사원
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표 15. 서울시 비교직급 설정 기준 

○ 울시는 보건복지부  달리 직    통하여 통일 인 직

 시하고 각 직 에 한 단일 임 이  · 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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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호 1 2 3 4 5 6 7

1 2,737 2,314 2,036 1,926 1,916 1,906

2 2,796 2,366 2,079 1,949 1,928 1,918

3 2,858 2,430 2,142 1,956 1,939 1,930

4 2,919 2,490 2,187 1,968 1,956 1,942

5 2,973 2,548 2,247 2,006 1,968 1,954

6 3,118 2,679 2,380 2,139 2,091 1,975

7 3,198 2,762 2,465 2,216 2,170 2,041

8 3,286 2,847 2,534 2,284 2,248 2,115

9 3,364 2,933 2,618 2,366 2,332 2,191

10 3,457 3,018 2,690 2,434 2,400 2,281

11 3,541 3,100 2,783 2,524 2,482 2,351

12 3,596 3,146 2,818 2,563 2,529 2,401

13 3,641 3,190 2,872 2,613 2,575 2,440

14 3,695 3,246 2,916 2,654 2,619 2,494

15 3,744 3,292 2,963 2,700 2,668 2,537

16 4,138 3,793 3,337 3,009 2,749 2,715 2,587

17 4,184 3,839 3,388 3,055 2,792 2,755 2,635

18 4,230 3,894 3,435 3,102 2,835 2,801 2,685

19 4,287 3,939 3,490 3,153 2,885 2,850 2,732

20 4,334 3,992 3,533 3,199 2,931 2,899 2,777

21 4,387 4,037 3,585 3,248 2,978 2,947 2,828

22 4,441 4,091 3,637 3,298 3,028 2,995 2,879

23 4,499 4,141 3,689 3,344 3,074 3,042 2,928

24 4,546 4,196 3,738 3,394 3,124 3,092 2,983

25 4,601 4,253 3,793 3,434 3,167 3,137 3,029

26 4,654 4,306 3,845 3,489 3,215 3,188 3,084

27 4,711 4,360 3,896 3,539 3,264 3,238 3,135

28 4,766 4,414 3,952 3,598 3,329 3,288 3,187

29 4,823 4,468 4,000 3,649 3,379 3,340 3,238

30 4,873 4,521 4,054 3,703 3,427 3,389 3,288

31 4,574 4,106 3,757 3,482 3,440 3,339

표 16.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테이블 

다. 경 도 보 체계(안)

○ 경 도는 단일임 체계 도입  한 연구용역  통하여 단일임 체계(안)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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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말 지 의견   시·군 합의를 통해 재원마 하고 도 시행 를 

마 리할 계획임

○ 경 도 역시 울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시  종사자  공 원간 직  

하고 사회복지시  종사자에게 용 는 통일 인 직    

시하고 있

○ 경 도(안)  울시  달리 종사자규모  10명이 아닌 5명 로 시

하고 있 며, 이는 울시  달리 경 도에 소규모 시 들이 보다 편 어 

있어 실질 인 평  한 것 로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 ㆍ직 비교직  설  기

직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규모 경력

1 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이상

5인 미만 25년 이상

2
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미만

5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3

장, 원장 원장 5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

4 선임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양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신보건 문요원, 상담지도원,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자격 유(有))

*3 까지 승진 가능
신보건 문요원은 1호  

인  입직

6
(5  96%)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자역 무(無)),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안 리인, 운 기사

7
(5  93%)

생활보조원, 조리원(취사원), 리인, 환경미화원( 생원), 

표 17. 경기도 비교직급 설정 기준(안) 

○ 경 도는 의 직   통하여 사회복지시  종사자를 공 원 직 에 

별 는 1 -7 지 분류하고 이에 하여  로 단일임  

이  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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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임

직 (안)
1 2 3 4 5 6 7

공무원

호
5 6 7 8 9 9  96% 9  93%

1호 3,017 2,600 2,238 1,996 1,830 1,757 1,702 

2호 3,141  2,721  2,340  2,092  1,914  1,837 1,780 

3호 3,271  2,848  2,448  2,194  2,004  1,924 1,864 

4호 3,407  2,979  2,563  2,299  2,100  2,016 1,953 

5호 3,598  3,164  2,733  2,459  2,252  2,162 2,094 

6호 3,743  3,304  2,857  2,573  2,356  2,262 2,191 

7호 3,892  3,447  2,983  2,689  2,460  2,362 2,288 

8호 4,044  3,591  3,112  2,802  2,563  2,460 2,384 

9호 4,198  3,738  3,236  2,912  2,663  2,556 2,477 

10호 4,365  3,888  3,368  3,028  2,771  2,660 2,577 

11호 4,515  4,024  3,485  3,133  2,867  2,752 2,666 

12호 4,633  4,135  3,579  3,217  2,945  2,827 2,739 

13호 4,746  4,239  3,668  3,298  3,019  2,898 2,808 

14호 4,851  4,338  3,754  3,375  3,092  2,968 2,876 

15호 4,970  4,452  3,855  3,468  3,181  3,054 2,958 

16호 5,063  4,541  3,933  3,540  3,248  3,118 3,021 

17호 5,151  4,626  4,007  3,607  3,314  3,181 3,082 

18호 5,233  4,706  4,078  3,671  3,375  3,240 3,139 

19호 5,311  4,781  4,144  3,733  3,435  3,298 3,195 

20호 5,414  4,883  4,238  3,823  3,522  3,381 3,275 

21호 5,483  4,951  4,299  3,879  3,576  3,433 3,326 

22호 5,548  5,016  4,356  3,934  3,628  3,483 3,374 

23호 5,609  5,077  4,411  3,985  3,677  3,530 3,420 

24호 5,666  5,134  4,464  4,035  3,725  3,576 3,464 

25호 5,740  5,209  4,534  4,102  3,790  3,638 3,525 

26호 5,790  5,261  4,581  4,148  3,831  3,678 3,563 

27호 5,832  5,310  4,622  4,186  3,866  3,711 3,595 

28호 5,873  5,352  4,660  4,223  3,900  3,744 3,627 

29호 5,910  5,390  4,696  4,258  3,933  3,776 3,658 

30호 5,946  5,429  4,731  4,292  3,965  3,806 3,687 

31호 5,464  4,763  4,325 3,996 3,836 3,716 

표 18.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테이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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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직 , 직   시  구분하여 직 별 

를 실시하고 있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 담공 원에 하는 처우 개

 하여 임 이  시하고 있다는 에  처우 개 에 한 

앙 부의 의지를 인할  있다고 평가   있

• 그러나 사회복지시 에  국  보조가 시 별로 각  다르며 실질

로는 자치단체의 산 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에  앙

부 차원에 의 임  이  권고 에 를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 보건복지부 인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는 공감할  있 나, 임  

이  시 , 직   직  별로 분하고 있어 실 로 근 하는 

시 의 에 라 동일한 업 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임 격차가 생

할  있다는 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

○ 울시  경 도(안)  단일 를 하여 공 원 직   통해 

단일직 를 로 하고 있

○ 다만 경 도(안)  울시 임 체계를 개 하여 직 에 있어 종사원  

 10명이 아닌 5명 로 하고 있어 시 장  부장 등의 직  변

가 보다 많  것 로 상 고 있

2) 단일임 체계의 도입

가. 필요

○ 단일임 체계란 동일직종 내에  하나의 체계를 지하여 경 에 라 

본  단가를 부여하는 여체계임

○ 단일임 체계 도입  통하여 사회복지사법에  권고한 로 종사자의 여

 사회복지 담공 원 의 상 하는 것이 가장 시 한 임

○ 단일임 체계의 장  : 장 근속 도, 분야  향상, 낙하산 인사 

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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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사회복지사법에  규 한 로 종사자의 여  사회복지 담

공 원 로 상 하는 법 로 단일임 체계 도입에 하여 지 자치

단체, 학계  사회복지시  종사자들 간에 충분한 공감 가 어 있는 

것 로 단

나. 경 도 단일임 체계(안)의 용

○ 울시에 는 꾸 한 처우개  연구를 통하여 도의 틀  립하여 2014

부  실시하고 있 며, 경 도의 경우 2018  말 지 도 도입  한 의견

차 진행  계획하고 있  

○ 재 도  틀  다지  한  작업  어느 도 마 리  것 로 

단 며 해 연말 지 집행 주체인 자치단체  책 요자인 사회

복지시  종사자들로부  범 한 의견  하여 부 인 책안이 도

출  것이라 

○ 경 도(안)  극 로 용함 로써 경 도 내의 통일 인 규 이 용

고, 이를 통하여 도내 종사자들의 통일 인 처우개  할  있 며, 

나아가  국가 인 단일임 체계 용에 한   다가갈  있  것이라 

○ 그러나 경 도 내 시 의 치  운 의 1차  주체는 시·군이며, 경 도의 

행  권한과 재  이 한 이라는 에  원시의 극 인 

이 요하다고 단  

○ 라  원시는 단일임 체계의 립  도입 과  면 히 모니 링하고 

시의 입장  극 로 할 요가 있 며, 시 차원에  재 소요를 

히 추계하는 한편  범 를 극 하  한 책  마 할 요가 있

○ 특히 경 도(안)이 용 는 경우에도 그 용 상에  는 소규모시  

등에 한 보 책  마 하고 지원하는 안  극 로 탐색하여야 함

○ 또한 단일임 체계는 지 지 산 로 이루어진 처우체계를 통일 하

는 것 로 도의 에 이를 지 종사자들 간의 차별  조치들이 이루

어질  있 나, 장 간의 이익조  과  통해  단일한 임 체계 용에 

도달할  있  것 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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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시의 경우 통일 인 임 이  용 지 약 4 이라는 간이 소요

었  주목하고 울시의 용 차를 분 하여 시사  도출할 요 이 

있

※ 서울시 단일임 체계 도입과

• 2011년 본격 인 연구를 시작하여 매년 임 을 인상하여 2017년 이용시

설,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단일임 체계를 실시함

• 서울시는 단일임 체계 제도 립을 하여 2번의 연구용역을 실시하 으며, 

회에 걸쳐 직능별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 음

• 연도별 총액기  임 인상률

연도 2012 2013 2014 2015

인상률 3.5% 5.7% 4.01% 3.7%

• 매년 임 인상이 있었으나 단일임  테이 을 기 으로 기존의 임 격차를 

감안하여 시설유 간, 직 간 임 인상률을 차등 용

• 연도별 용 과

연도 용과

2012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 임 체계 용

2013 - 시울시 노숙인 시설 43개소 서울시 임 테이  용

2014

- 1,2,3  시설장 직원   경력에 따른 임 테이  용

- 시설장 리 당 10만원 지

-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에 임 테이  용

2015 - 시설장 리 당 20만원으로 인상

2016
- 이용시설, 거주시설 당 단일화

- 이용시설, 거주시설 4,5,6,7  본 표 단일화 용

2017 -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단일임 체계 실시

표 19.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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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시 미 용 시 에 한 보  책 

○ 경 도 단일임 체계(안)  용하는 경우에도 국고지원시  또는 소규모

시  등이 용 상에    있는 가능 이 있 며, 이에 한 원

시의 보  도 가 요한 상황임

○ 단일임 체계 도입에 도  지 에 있는 울시 사 에 도 일부 시 이 

미 용 상임

용

여부

시설

유
시설

용

이용시설

사회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재가노인지원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장애인 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

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학습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

업재활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귀시설, 신건

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일부 구립 시설, 50+재단, 50+센터 등

생활시설

아동시설, 모자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자활노숙인

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용양시설, 성폭·

가폭·성매매피해여성시설 등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65 시설  

250명 일부 용

미 용

장애인거주시설, 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구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

표 20.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미적용 시설 

(2017  울시사회복지 회자료)

○ 원시의 경우에도 경 도(안)이 용 시 다 의 미 용 시 이 생할 것

이라 상

구분 내용

여성가족부 할

여성복시시설
건강가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공동생활가 , 직업재활시설

보건소 할 시설 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표 21. 수원시 단일임금체계 미적용 가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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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의 논의과 에  경 도 조 에 립  복지시  등에 하여 단일

임  용이 어 있 나, 원시를 포함한 자치단체 조 에 의

하여 치  시  등에 하여는 그 용에 한 심도  논의가 의루어

지지 않고 있 며, 이러한 상황에  원시 조 에 의하여 립  시 (아래 

표 참조)에 한 경 도 단일임 체계가 용 지 않  가능  할  

없 며, 이에 한 원시 차원에 의 특별한 책  마 할 요가 있

원시 여성근로복지센터 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원시 로벌청소년드림센터

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원시 가족여성회

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표 22. 수원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시설

○ 국고 보조시 로 보건복지부 임 체계가 용 지 않는 시 의 경우 단일

임 체계 편입시 상당한 임  상승효과가 나, 그에 라 도 에 

산 증  동 할 것이라 상

○ 이에 라 국   지 , 도   시  등의 분담 에 한 신 한 

의가 요구

○ 이에 한 안 로 다 과 같  안  시함

구분 내용

제1안

경기도 단일임  테이 을 시에서 용하 , 기존 경력으로 호 을 인 하

지 않고, 1호 을 인 호 으로 산 한 후 매년 이를 승격하는 방안(경기복

지재단 오민  사님 제안)

제2안

단일임  테이 을 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용하 , 기 

차등 용하고 차후 이를 승격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근 하는 

까지 끌어올리고, 이후 단일임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격한 산 

증가를 상쇄하는 방안

제3안
경기도 임  테이 과의 차액을 보 하기 하여 특별 당을 도입하고 

산을 편성하여 지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있음

표 23. 경기도(안) 미적용 시설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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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안 보장 체계 

1) 필요  

○ 사회복지시  종사자 등  근 환경에  상시 인 험에 노출  것 로 

조사

• 사회복지사  37.7%가 욕  롯한 인격모욕  언, 본인과 가족, 

, 동료 등에 한 , 지속 인 불평 등과 같  언어  험 , 

22.7%가  험, 22.1%가 신체  험  경험한 것 로 조사

(2018  2월 22일 울시사회복지사 회 주체 ‘사회복지사의 안  

보장 고 있는가?’ 토론회 표내용)

• 또한 2012  한국사회복지사 회에  간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  해 실태  안  안 연구’에 르면 조사 상  약 65%가 

직  폭  경험한 것 로 조사 었

○ 클라이언트 폭 에 한 처

• 신체  험  경험한 종사자  66%만이 에 보고하고, 나 지는 

개인 로 참고 거나,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 하는 등 소극  법

로 하는 것 로 조사 ( 울시사회복지사 회 토론회)

○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인권보  안 보장  한 도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이 지 고 있

2) 미국의 사

가. 미국의「테리  사회복지사 안 법(The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

○ 2015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tration)의 보

고에 르면 사회 스 분야 종사자 58%가 직 인 폭  경험한 이 

있다고 답하는 등 미국에 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가 업  행에 있어 매

우 범 하게 험에 노출  것 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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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규칙 인 가  통해 사회 스를 공하던 26 의 사회복

지사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살해 는 사건이 사회 스 분야 종사자의 안

보장  한 연 법 의 폭 가 었

○「 리  사회복지사 안 법」  사회복지사의 안 보장  한 연 부

의 재 지원의 근거를 마 하고 있

○ 연 부의 지원  아래  같  안 사업에 사용할  있

• GPS 추  장치 GPS   같  시 에  직원의 치를 인하

는데 도움  주는 통신 단  포함하는 안  장 의 구매  치  

 지원  안 통신에 한 훈

• 자  어  리를 한 훈

• 시  안  개

• 자  어를 한 후추 스 이(가스 ) 공

• 언어  훈  포함하여  역량에 한 훈 과 변 스러울  있

는 상황  축소시키는 략  훈

• 신질환과 어 스를 공하는 사회복지사의  훈  

• 안  인식조치가 요한 종사자의 훈  한 재 또는 구

• 장 이 인 한 안  훈 에 한 활동

나.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안  가이드라인

○ 미국 OSHA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안 과 권리를 하여「건강 리 

 사회 스 종사자를 한 폭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reventing 

Workplace Violence for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 Workers)」 하고 

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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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경 자의 책임과 종사자의 참여

◾작업환경 분석  험요인 식별

◾ 험 방과 통제

◾안 과 보건 교육

◾기록 리와 로그램 평가

◾작업장 폭력 로그램 체크리스트

◾종사자의 권리

◾OSHA의 지원, 서비스  로그램

※ 특히 체크리스트에서는 작업장 환경의

   험 평가를 하여 환경에 한 매우 구체

   인 체크리스트가 용 고 있음

표 24. OSHA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안전 가이드라인 

○ 미국사회복지사 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역시 사회복시

스 분야 종사자의 인권  안  보장  하여 가이드라인  하여 

시하고 있

NASW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안 과 보안의 조직 문화

◾ 방

◾사무실 안

◾안 기술 사용

◾휴 폰 사용

◾ 장 방문에 한 해성 평가

◾클라이언트 운송

◾포 인 보고 실무

◾사후보고  응

◾안  교육

◾학생 안

표 25. NASW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 안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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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안  한 언

가. 법  근거의 마

○ 사회복지시  종사자  한 여러 법   종사자의 인권과 안  담보

하  한 직 인 법  근거는 존재하지 않

○ 고한 도 마  하여 「사회복지사법」에 근거 규  신 하는 법

개 에 극 로 할 요가 있

○ 이를 통하여 법  근거가 마 다면 하 법  내지는 조 로 구체  규  

마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시 에  법개  작업이 단 간에 해결   없다고 상 는 , 

원시 조  개  통하여 도 로 종사자 인권  안 에 한 규  

신 하는 안  언함

나. 안  강  안

○ 법   마 하는데 짧지 않  시간이 소요 이 상 는  원시 자체

로「사회복지시  종사자 안  지침(가칭)」  하여 용할 요가 있

○ 행연구  해외 사 를 굴·분 하여 원시 환경에 합한 실효 이고 

구체 인 가이드라인  할 요 이 있

○ 이를 하여 2012  한국사회복지사 회에  간한「사회복지사의 클라

이언트 폭  해 실태  안  안 연구」에  시한 안  안이 참고 

  있

• 인 충원  2인 이상의 스 공 체계구축

•  ·훈   시 환경 개

• 행동요 에 한 지침

• 즉각 인 사후 처  심리  치료 지원

• 폭  험 에 한 사 차 도입

•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의 계 에 있어  재량권 인  등

○ 엇보다도 가이드라인 과 용 경험이 있는 해외 사 를 굴하여 종

합  검토를 통하여 실효 인 안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 하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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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인력지원 사업

1) 체인 지원의 필요

○ 사회복지시  종사자의 경우 시  내 체인  부족 로 인하여 가를 

납하거나, 원하는 시 에 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번히 생하고 

있

○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가시 생하는 업 공 에 하고, 나아가 

종사자들의 가권 보장  하여 체인 지원이 시 한 실 임

2) 보건복지부 체인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는 2018  사회복지시  등 종사자를 상 로 한 체인 지원 

사업 실시를 하여 국 16개 역 사회복지사 회를 사업 탁 로 

하

○ 이에 울시, 부산시 등의 역자치단체는 재 사회복지사 회  업 약  

체결하고 체인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

○ 경 도의 경우 경 복지재단에  해당 사업  실하고 있

• 국고지원 거주시 ,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시  우 지원 상 로 

하고 있

• 경 도 사회복지사 회의 경우 사업 시행  하고 있는 것 로 인

표 26.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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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 체인 지원 사업 도입

○ 재 경 도 사회복지사 회가 체인 지원 사업의 탁 이지만 사업 

 에 있는 것 로 인

○ 보건복지부  도 지원 사업에  소외   있는 내 사회복지시  지원  

하여 도 지원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회  업 약  체결하고 지원 

사업  할 요 이 있

○ 원시 체인 사업  ‘10인 이하 사회복지시 ’에 하여 최우  지원  

하는 것이 람직함

4. 복지포인트의 지  제도 도입

○ 사회복지시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하여 매  일 액의 맞춤  복지

포인트를 지 할 요가 있

○ 복지포인트 지  상  원시 보조  지원 는 사회복지시   규

직 종사자를 상 로 하여 종사자들의 복지를 로 향상시킬 요

가 있

○ 지원   로 차별 로 지 하는 안  언함

   ( , 울시의 경우 10  미만 연150포인트, 10  이상 연200포인트 지 )

○ 소요 산  추 하  하여 원시 복지시  종사자들의 경   에 

한 한 황조사가 요함

○ 황조사 후 소요 산  추 하고 산에 하여 조속히 시행할 요가 

있

○ 산이 소요 는 만큼 면 한 사 조사가 요하며, 도 에 지 는 

포인트가 소소하 라도 인 지  통하여 지  를 한  

마 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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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근속자 휴가 제도의 도입

○ 장 근속자에 한 특별 가 도를 통한 식  재충  회 부여

○ 근속 간  연속 근  간 로 차등  시  가 간 차등 용

   ) 울시 장 근속 가 일

근속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휴가기간 5일 10일

○ 가실시 법

• 효과 극 를 해 연가  연계 사용 가능

• 시 의 업 공  지하  하여 분 별 장 근속 가 계획  작

하고 체인  입 계획 립

• 단, 특별한 사 가 있는 경우 외 로 가 실시 허용

○ 체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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